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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 . 제45차 회기에서 차별방지와 소수민보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고 한다)는 노예제

의 현대적 형태에 관한 실무그룹이 전쟁 동안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기타 강제노동의 유

형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를 주목하고 차베즈(Li nda Chavez ) 여사로 하여금 특별보고관으로

서 국내적 무력충돌을 포함하여 전시에 체계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의

상황에 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부탁했다. 소위원회는 특별보고관에게 최초보고서를

제46차 회기에, 최종보고서를 제47차 회기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2 . 제46차 회기에서 소위원회가 수많은 연구를 권고한 결정을 (비용상의 이유로 : 역자 주)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한 인권위원회 결의 제1994 / 103호를 고려하여 소위원회는 차베즈 여사

에게 보수 없이 전쟁중의 체계적 강간 ,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의 상황에 관한 작

업논문(work ing pape r )를 제47차 회기에 제출하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3 . 차베즈 여사는 기일 안에 작업문서(E/ CN.4 / Sub .2 / 1995/ 38 )를 내었고 소위원회는 제

1995/ 14호 결의에서 논문을 환영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정책도구로서

체계적 강간의 역사, 관련 국제규범, 형사와 민사책임 문제 , 범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여

러 형태, 위반자에 대한 가능한 제재(制裁)와 배상형식을 요약한 최초보고서

(E/ CN.4 / Sub .2 / 1996/ 26 )를 제48차 회기에 제출하였다.

4 . 1997년 5월에 차베즈 여사는 소위원회의 49차 회기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알리면서 ,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가 소위원회의 다른 회원에 의해 계속

되어야 한다는 바램을 표명했다(E/ CN.4/ Sub .2/ 1997/ 12 ) . 소위원회는 제49차 회기에서 제

1997/ 114호 결의로 국내적 무력충돌을 포함한 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특별보고관으로 맥두갈(Gay J . McDouga l l ) 여사

를 임명하였다. 1)

5 . 전쟁의 전술과 무기로써 성노예와 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흔히 있었고 지구공

동체의 일관되고 헌신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잔학행위일지라도 종종 간과되었다. 폭넓은 대

응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최종보고서는 성노예를 포함한 노예행위(s lave ry )와 강간을 비롯

한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순환을 끊기 위한 국내·국제 차원에서의 효과적 행동을 위하여

알맹이 있는 분야의 하나인 국제형사법의 발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무력충돌시 성노예와 성폭력의 수사, 기소 및 방지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실제적인

권고를 내놓는다.

6 . 소위원회가 이 연구의 위촉을 결정하도록 촉발한 중요한 계기의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부가 위안소 (comfor t s t a t ions )에서 노예처럼 부린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자행된 온갖 해악의 진상과 성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날

구제받지 못한 성노예와 성폭력을 수반한 인권법, 인도법(human i t a r ian law) 및 국제형사법

위반을 다룰 필요를 인정하면서 , 이 보고서의 부록은 이러한 인도에 반한 범죄(c r imes

aga i ns t human i t y)에 대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법적 책임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

1)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아래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Stephen

Bowen, Mark Bromley , Alice M. Miller와 Alison N. Stewart . 연구과정 동안 전문가로서 지

도해준 아래의 사람들에게도 아울러 감사한다: Kelly A skin, M. Cherif Bassiouni, Diane

Orentlicher , Patricia Viseur Seller s와 David Weissbro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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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보고서의 목적과 맥락

7 . 오늘날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은 적대행위를 할 때 점점 더 민간

인을 표적으로 삼는다. 어린 소녀를 비롯하여 여성은, 이렇게 표적이 되고 위험에 빠진 민

간인의 커다란 일부를 이룬다. 이들은 어느 전쟁에나 동반되는 폭력과 참화뿐만 아니라 성

적 특질을 이유로 여성에게 특히 겨냥된 여러 폭력에 노출된다. 세계인권회의는 비엔나선언

과 행동강령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의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

면서 무력충돌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침해는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의 기본원리 위반이며 특히

효율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고 강조하였다.

8 . 효율적인 대응은 성폭력과 노예행위를 적절히 기록하고 가해자를 재판하고 피해자에게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위를 노예행위의 국제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전쟁범죄 또는 고문과 같이 적합하게 성격

지우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범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금지되는 강행규범( j us

cogens )위반 범죄로서 특별한 법적 결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강간막사( rape

camp)나 위안소에 여성을 구금시키는 것 , 강제적이고 일시적인 군인과의 결혼과 물건처럼

여성을 다루는 것을 수반하는 다른 관행들이 사실상 그리고 법적으로 노예제의 형태들이며

그 자체로서 노예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범 위반임을 강조한다.

A . 목적

9 . 이 보고서의 첫번째 목적은 , 무력충돌시 성폭력과 성노예의 사용에 대한 대응을 거듭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가하는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 심적, 정신적 위해를 인정

할 것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여성들은 평화시기 동안 형사사법제도가 잘 갖추어진 곳에서조

차도 종종 처벌되지 않는 성폭력과 성노예를 비롯한 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박해와 차별

을 받고 억압된다. 여성들이 직면하는 참혹한 일들은 무력충돌의 경우 그 횟수 , 빈도와 가

혹함이 더욱 커지고, 이러한 일들은 성에 특정적인 능욕에 국한되지 않다. 그러나 무력충돌

상황에서 여성들이 성적 성질의 폭력과 노예행위의 - 받아들이거나 묵과될 수 없는 - 위험

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여성을 겨냥한 학대가 무력충돌 동안

증대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폭력이 처벌되지 않고 자행되는 정도도 역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무력충돌 상황에서 여성의 처지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무력충돌이 야기하는

사회 억제수단의 붕괴와 일반적인 혼란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적대집단의 구성원으

로 여겨지는 여성을 강간하고 노예로 만들어 적 을 전체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교전

자(交戰者) 측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결정 때문이다.

10 . 이 보고서의 두번째 목적은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에 의해 강간되고 성적으로 학대받으

며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성들이 겪는 해악의 진정한 본질과 정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무력

충돌시 여성에게 자행된 성폭력을 다룬 기록문서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서들

은 , 집에서 더욱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윤간당하거나, 구금소 또는 군부대에 갇혀 여러

주 , 심지어 여러 달 동안 매일 셀 수 없이 강간당한 여성들, 결혼 이라는 허울 아래 군인

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간당한 여성들, (요리사, 짐꾼 , 지뢰 제거작업과 같은) 강제노역과

강요된 성관계를 해야 할 처지에 빠진 여성들, 살해되기 전이나 상처로 죽어가도록 방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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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성적으로 불구로 만들고 욕보이고 고문당한 여성들의 예를 폭로한다. 이러한 폭

력을 둘러싼 침묵의 장막은, 정의를 실현하고 존엄성을 회복하고 장래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 소추와 배상을 포함한 다른 구제수단들을 통해 벗겨져야 한다.

1 1 . 이 보고서의 세번째 목적은 무력충돌 동안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국제범죄를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추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범죄나 형벌을 고안하는 것

이 아니고, 국가 또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 대한 새로운 책임기준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

다. 이 보고서는 언제나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적용될 수 있는 확립된 법을 재천명하

고 더욱 강화한다. 덧붙여 이 보고서는 현행 법적 틀을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 훨씬 효과적

인 소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밝힌다.

12 . 국가와 국제법기구들이 그간 무력충돌 동안 강간과 노예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미

존재하는 국제규범과 기준에 따라 단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낙관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불처벌( impuni t y)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보가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노예범죄에 대한 겨우 몇 건의 기소가 있었고 강간에 대하여는 훨씬

적은 건수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

원( t he Int e rna t iona l Cr imina l Tr ibuna l for t he Forme r Yugos lav ia )은 성폭력을 이유로

범죄책임을 묻는 수많은 기소장을 발부하고, 르완다 국제법원( t he Int e rna t iona l Tr ibuna l

for Rwanda )은 성폭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늘리라는 압력을 점점 더 받고 있다. 이 보고

서를 위촉받아 완성에 이른 기간 동안만 해도 무력충돌시 성을 이유로 하는 폭력문제를 다

루는 데 있어 커다란 발전이 임시 국제형사법원에서뿐만 아니라 상설국제형사법원(역자: 이

보고서 제출이후 국제형사법원 규정이 로마에서 1998년 7월 17일 서명되었다. 이 규정은 UN

Doc . A/ CONF. 183/ 9 ( 17 Ju ly 1998) 참조)을 설립하려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형사법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시기적절하게 제안되었다고 보이며, 이 연구가 국

내법원, 임시국제형사법원들과 상설국제형법법원에 의한 성폭력과 노예범죄의 기소를 유용

하게 진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판지(venue ) , 규칙과 절차에 대한 계속되는 논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보고서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주어진 명

령계통 내의 개인과 공범행위를 통해 범죄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을 비롯한 관련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non- St a t e act ors )의 법적 책임의 정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의도로 여러

범죄의 정의를 어느 정도 특정적으로 내린다.

B . 맥락

13 . 많은 국제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 인권법, 형사법을 비롯한 국제

법의 발달은 남성의 삶 ,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남자의 삶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

다.2 )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형태를 국제적인 국가

책임문제로 다룰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데 실패한 인권법의 구조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소외의 유산은 바뀌기 시작했다: 1990년 12월 20일 국제연합 총회는 제48/ 104호 결의

를 채택하면서 경제·사회이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하

고 효율적인 조치에 의해 대처되어야 한다 고 인정한 것을 상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철

폐선언 (Dec la ra t ion on t he El imina t ion of Vio lence aga ins t Women)을 선포하였다. 이와

2) 이러한 논의로는 Hilary Charlesworth, Christine Chinkin and Shelley Wright ,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 A m erican J ournal of International Law , vol. 85, 1991를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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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인도법은 예컨대 강간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

은 것같이 무력충돌 시기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일관성이 없고 부적절하게 다루었

다. 이러한 결함 역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과 르완다 국제법원이 - 나아가 상설국

제법원도 그럴 것이 기대되는데 -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구

제를 해줌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였다.

14 . 이 보고서가 무력충돌 상황중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노예의 많은 사례와 형태를 고려

하지만 이 연구의 뚜렷한 임무는 국내 무력충돌을 포함한 무력충돌 동안 자행된 체계적인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들 이 함축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이러한 초점은 다

음과 같은 주요 논점의 이해를 요구한다.

15 . 첫째, 무력충돌 가운데 저질러진 성폭력이 약탈에 나선 군인들에 의한 명백히 간헐적

인 행위이든 목표된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의

일부로 이루어졌든 , 강간을 비롯한 모든 성폭력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비난

받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견해이다. 성폭력과 노예행위는 상대편의

사기를 꺾는 데 뚜렷하게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 광범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3)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과 관행의 실효성을 제거하려면 국제공동체는 그러한

침해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16 . 둘째, 국내법과 함께 국제인도법도 종종 여성의 명예 (honour )를 보호하는 규정을 담

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생존자들은 공격을 받아 어딘지 불명예 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내

포한다. 이 보고서는 강간이나 성폭력이 자행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예롭지 않은 유일한

당사자는 바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지우는 것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강간은 실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공격이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도 폭력 범죄이다.

17 . 셋째, 이 보고서의 제목과 관련하여 체계적 (sys t ema t ic )이라는 말은 이러한 이름의

새로운 범죄가 있다거나 강간행위를 소추하기 위해 다해야 하는 새로운 입증책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의 특정한 유형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성

(적) (sexua l )이라는 용어도 이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행위의 한 형태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쓰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이라는 묘사적인 말의

사용은 노예행위는 종종 성적인 접근과 강요된 성활동까지 포함하여 인간을 동산(動産)처럼

다루는 것이라는 역사적이면서 당대적인 현실을 부각시킨다. 이 보고서의 임무가 강간과 노

예행위와 연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무력충돌이 있는 동안 자행된 많은 성폭력 사례들은

가장 적절하게는 노예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18 . 넷째, 이 보고서는 성폭력이 갖는 성에 관한 함축(gende r imp l ica t ions )에 대한 명확

한 이해 속에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겨냥된 성폭력의 본질과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함을 인정한다.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에서 지적된 것처럼 여

성은 의심할 것도 없이 훨씬 더 큰 성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와 같은 침해에 대한 배

상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국제, 국내) 차원과 모든 법체제에서 성과 관련된 장애와

맞닥친다.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여성들은 성폭력에 의해 빚어진 육체적, 심리적 상처에

덧붙여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가 종속적인 지위에 있고 이들의 역할이 낮게 평가됨에 따라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도 여성에 국한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성들이 성폭

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는 장애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성과 성적 정체성

(sexua l i t y) 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에 관하여 건설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하려 하지 않기 때

문에 더욱 커진다. 더욱이 강간과 성적 침해를 둘러싼 침묵의 베일보다 더 해로운 것은 폭

3) Madeline Morris,"By force of arms : rape, w ar , and military culture", D uk e Law J ournal,

vol. 4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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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행위가 여성에게 저질러질 때 이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다. 성4)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인 강간과 성노예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틀 안에 통합하면, 충돌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는 의무와 모든 법적 책임의 범위를 주의깊게 규정할 수 있고 적절한 방지, 수사와 피해

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형사·민사적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5 )

19 . 이 보고서는 소추를 위한 법적 틀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성폭력 행위에 대한 소추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드물었다는 모순

을 폭로한다. 몇몇 정부들은 소추가 거의 없었던 사실을 들면서 이러한 법은 신법(新法)이

라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선례가 부족한 것은 더 정확하게는 여

성에게 행해지는 폭력행위, 특히 성폭력을 알려야 하고 , 수사·소추해야 하며, 법이 허락하

는 최대 한도로 배상하여야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대응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Ⅱ . 범죄의 정의

2 0 . 이 보고서에 담긴 강간 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와 성노예 를 포함한 노예 범죄의

정의는 이러한 행위 자체와 미수 (a t t empt )와 범죄의 공모 (consp i racy) , 다른 사람이 범

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 inc i t ing) '청부하는 것 (so l ic i t ing) , 범죄수행을 방조 ,

교사하는 것 (a id ing and abe t t ing)과 같은 다른 형태의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A .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2 1 . 강간은 성폭력 의 좀 더 넓은 범주에 들어간다. 이 보고서는 성폭력을 성적인 수단을

통하거나 성적 특성(sexua l i t y)을 겨냥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모든 폭력으로

정의한다.6 ) 성폭력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강제로 발가벗기고 사람의 생식기를 훼손시키거나

젖가슴을 베어내는 것과 같이 사람의 성적인 특성을 향한 신체적 및 심리적 공격 모두를 포

괄한다.7 )

2 2 . 성폭력은 또한 두 피해자가 서로에게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해치도

록 강제된 상황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한 범죄는 종종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굴욕감을 주도

록 의도되고 , 다른 사람들이 성폭력의 행위들을 보도록 강요될 경우에는 더 큰 공동체를 위

협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의 검찰청( t he

4) 성 (gender )이란 말은 공적, 사적 생활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축조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가

리킨다. 성(gender )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 (sex )과 구별된다. Donna Sullivan ,

I ntegration of W om en 's H uman R ights into the W ork of the Sp ecial R app orteurs (New

York : UNIFEM, 1996).
5)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 CONF .177/ 20), paras. 131- 149; Radhika

Coomaraswamy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 s causes

and consequences (E/ CN.4/ 1998/ 54), paras . 8- 18을 보라.
6) M. Cherif Bassiouni, S ex ual Violence: A n Invis ible W eap on of War in the F orm er

Y ugoslavia, Occasional Paper No. 1,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stitute, DePaul

Univer sity College of Law (1996), p. 3.
7) Human Right s Watch , Shattered L ives : S ex ual Violence during the R wandan Genocide

and its Af termath, New York, (1996)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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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 ice of t he Prosecut or )은 보스니아 세르브계(係)의 수용소에서 교도관이 강요하여 어느

수감자가 다른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수감자의 고환을 물어뜯은 사건에서

전쟁법위반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하였다.8 ) 다른 구금시설에서 있었던 다른 사건에

서는 어느 보스니아 세르브 경찰서장이 두 구금자에게 여러 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교도관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9 )

2 3 . 국내법체제에서 강간의 정의는 수가 많고 다양하지만 국제인도법이나 인권법은 강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10 )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강간의 정의는 오늘날 국제적인 정의

노력, 현대적 용례, 국내법과 관행에서 도출된 예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과 르완

다 국제법원의 검찰청이 제출한 강간의 실무적 정의(work ing de f in i t ions ) , 그리고 여러 국

제인권민간단체들이 채택한 정의들을 반영한다.

24 . 강간 은 물리력, 강제력 또는 강박상태에서 음경에 국한되지 않고 아무 물건이나 피

해자의 질이나 항문 또는 입 속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강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성적 구별이 없는 용어로 정의된다. 11) 그러나 여성이 성

폭력 범죄에 희생될 위험에 더 크게 처해 있고 구제받는 데도 여성에 특수한 장애에 직면한

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가 비록 강간의 정의에 삽입 이란 요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삽입행위에 대한 전래적인 강조는 여성의 정조를 확보하고 아이의 아버지를 확인하

는 데 골몰하는 남성의 관심에서 유래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중요하게는 모든 형태

의 성폭력이 강간에 국한되지 않고 비난받고 방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여야 한다.

2 5 . 예를 들어 강제적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로 인한 동의나 동의능력의 결여는 국내법상

합법적 성행위와 불법적인 성행위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모든 무력충돌 상황에 존재하는

명백한 강제적 사정은 동의가 없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로 하여금 범죄구성요건

의 하나로서 동의의 부재를 증명하게 할 필요도 없게 한다. 게다가 무력충돌 상황에서 강간

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명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를 용이하게 한 상급자의 명령책임

을 고려할 경우 동의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의의 문제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과 르완다 국제법원이 만든 일반 규칙과 확립된 관행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적극적 항변(a f f i rmat ive de fense )의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 12)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은 우선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적절하고 믿을 만하다 고 사

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13 )

26 . "체계적 (sys t emic )이라는 말은 이 보고서에서 이러한 죄목의 새로운 범죄가 있다거나

8) International Criminal T 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 FY), P ros ecutor v. Tadic,

Case IT - 94- 1- T (T rial Chamber Judgment of 7 May 1997)를 보라.
9) ICT FY, Indictment of Miljkovic and Others, Case IT - 95- 9- I (21 July 1995) para. 31.
10) Rape and Sexual Assault : A Legal Study. Fin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Expert s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80 (1992)

(S/ 1994/ 674/ Add.2 (Vol. I), annex II), para. 2.
11) Ibid., note 4. ( 동성애적 성격의 폭력 범죄들은 국제인도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 국제인도법이 강간과 기타 성폭행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는 한 여성은 물론 남자에게도 적

용되는 것은 이 경우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제인권이 어느 때나 적용 배제되지 않는 것

과 같이 의심할 나위가 없다. )
12) ICT FY,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as amended on 25 July 1997), rule 96

(Evidence in cases of Sexual A ssault ); International T ribunal for Rwanda,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entered into force 29 June 1995.
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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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행위를 소추하기 위해 다해야 하는 새로운 입증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의 특

정한 유형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쓰인다. 강간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에서 나아가

표적이 된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정책을 바탕으로 한 공격이라는 보다 큰 유형에 포섭

되어 이 보고서의 Ⅲ.A부분에서 논하는 것처럼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

다. 그러나 한 번의 강간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소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강간 이 일어

났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을 위해 체계적인 살인 이나 체계

적인 고문 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B . 성노예를 비롯한 노예행위

2 7 . 1926년 노예협약은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현재 가장 널리 승인된 노예의 정의를 내놓았

다. 1926년 노예협약에서 따온 것처럼 노예 (s lave ry)는 어느 사람에게 강간을 통한 성적

인 접근이나 다른 성폭력의 형태를 포함하여 소유권에 따라붙는 특정한 또는 모든 권한이

행사되는 지위나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28 . 조약법에 덧붙여 노예행위의 금지는 국제관습법상 강행법규범이다. 노예행위는 정부의

관여나 국가행위를 요하지 않고 국가행위자가 범하든 사인이 범하든 간에 국제범죄를 성립

시킨다. 나아가 노예제도는 사람을 동산처럼 취급할 것을 요구하지만 특정인이 매매되고 거

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예라는 주장을 결코 배척하지 않는다.

2 9 . 노예행위의 정의에 내재된 것은 자율성, 이동의 자유 , 성활동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

한 제한과 관련된 개념이다. 14) 단순히 개인적 위해(危害)의 실질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스

스로 노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노예라는 주장이 무효로 된다고 해석되어서

는 안된다. 노예가 된 특정인이 가지는 위해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나 강제의 인지를 해석할

때는 모든 경우에 주관적이며 성적 차이를 의식한 분석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

해자가 성질상 국내적이건 국제적이건 무력충돌 동안 전투지역 안에 있고 적대집단이나 파

벌의 구성원으로 판명될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3 0 . 성(적) (sexua l )이라는 용어는 이 보고서에서 별개의 범죄가 아닌 노예행위의 한 형

태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사용한다. 모든 측면과 사정을 고려할 때 성노예는 노예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강행규범이다.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에 의해 유지된 위안

소 (부록을 볼 것)와 옛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잘 기록된 강간캠프 15)는 특히 잔학한 성노

예의 사례들이다. 성노예는 또한 여자들과 소녀들이 포획자에 의한 강간을 포함하여 궁극적

으로 강요된 성활동을 수반하는 혼인 , 가사노동이나 다른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된 상황

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기록된 사례 말고도 강간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 결혼 후 성적으로 학대받거나, 짐꾼으로 또는 군대를 위해 지뢰밭 청

소부로 일하도록 강요받은 미얀마 여성들과 소녀들에 관한 보고도 있다. 16) 라이베리아에서

도 여성과 소녀들이 전투원들을 위해 강제로 요리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성노예로 잡혀

있다는 비슷한 보고가 있었다. 17 )

14) M. Cherif Bassiouni, "Enslavement as an International Crime", N ew York Univers ity

J 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 olitics, vol. 23 (1991), p. 458.
15) 예컨대 ICT FY, Indictment of Gagovic and Others, case IT - 96- 23- I (26 June 1996)

[hereinafter F oca Indictment]를 보라.
16) 예컨대 Betsy Apple, S chool for R ap e: The B urm es e M ilitary and S ex ual Violence (1998),

p . 49를 보라.
17) Coomaraswamy, (E/ CN.4/ 1998/ 54, para. 42). 무력충돌 동안에 성노예와 성폭력의 많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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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 성노예는 또한 강제 매춘의 거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강제매춘 ( forced

pros t i t ut ion) 또는 강요된 매음 (enforced pros t i t ut ion)이라는 용어는 국제인도법협약에

서 발견되지만 충분히 이해되지도 일관되게 쓰이지도 않았다. 강제매춘 은 일반적으로 다

른 사람에 의해 성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된 사람에 대한 지배상태를 가리킨다.

3 2 . 강제매춘의 과거 정의는 모호한 말로 여성의 명예 에 대한 부도덕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는 노예상태를 묘사하는 정의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에서 명백하게 범죄로

되었기 때문에 무력충돌 상황중의 성폭력을 앞으로 소추하기 위한 한정적이지만 대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3 3 . 일반 원칙으로서 무력충돌 상황에서 강제매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실관계

는 또한 성노예에 해당하며 더 적절하고 쉽게는 노예범죄로 규정하고 소추할 수 있다.

Ⅲ . 성노예와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을 소추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

34 . 성노예와 성폭력을 소추하기 위한 법적 틀은 관습과 조약에 기초하여 기원과 역사적

선례에 있어 서로 다른 인권법, 인도법과 국제형사법과 같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법원(法

源)으로부터 발달되었다. 범세계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여성이 종속되었기 때문에 성노예와

성폭력행위는 노예행위 , 인도에 반하는 범죄, 집단학살, 고문 , 전쟁범죄 등을 금지하는 국

제형사법의 명문 규정에 언제나 충분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18) 이 보고서는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성노예와 성폭력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소추하는 데 뒷받침이 되

는 다수의 권위 있는 근거들을 검토한다.

3 5 . 국제범죄를 소추하기 위한 틀은 종종 국내 차원의 실행을 빌리거나 그 위에 쌓아올린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범죄를 소추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은 국내소추의 근저에 놓여 있

는 고려사항과 비슷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국제형사법은 국제적 또는 국경을 초월하여 행

동할 필요에 적합한 정책 목표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국제기준을 국내법체계에

서 끌어내려는 것은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는 무력충돌 가운데 일어난 범죄

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많은 범죄의 경우 국내법상 평시(平時) 범죄로 소추할 수 있지

만, 국제법의 맥락에 특수한 정책 고려사항에 따라 무력충돌중의 성노예와 성폭력을 방지 ·

수사·소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분석을 하였다.

36 . 무력충돌 동안에 행해진 성노예와 성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는 관습강행법규범의 위반이

라고 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을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

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

자가 어린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무력충돌이 어린이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유엔 사

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 Graça Machel여사는 최종보고서에서(A/ 51/ 306 of 26 August

1996, para. 45)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반란군집단이 소녀들에게 음식을 준

비하고 부상당한 군사를 돌보고 빨래하는 일을 시켰다. 소녀들은 또한 성적인 봉사를 제공하

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우간다에서는 신의 저항군(the Lord ' s Resistance Army)이 납치한

소녀들은 반란지도자들에게 시집간다 . 남편이 죽으면 그 소녀는 정화의식을 위해 내버려두

었다가 그후 다른 반란군과 결혼한다.
18) Machel, ibid., para. 91. 살인, 고문과 같은 유린행위는 오랫동안 전쟁범죄로 비난받아왔지

만, 강간은 안 됐으나 어쩔 수 없는 전쟁의 부작용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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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의한다. 더욱이

강행법규범은 세계적 관심거리가 되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추하는 국가가 범죄

인이나 피해자의 국적이나 범죄 발생지와 아무런 영토적 연관도 없고 다른 근거에 의해 적

절하게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국가나 강행법 위반범죄를 소추할 수

있다.

3 7 . 이러한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국제범죄는 노예행위 ,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죄,

특정한 전쟁범죄와 고문을 포함한다. 19 ) 이 범죄들은 관습법상 보편적 관할권(un iversa l

j ur isd ic t ion)에 속하고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어떠한 법률의 적용도 면제된

다.20) 승계정부를 포함한 국가는 그러한 규범을 위반한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하고 자

국 안에서 소추를 하거나 다른 국가로 소추를 위해 인도(引渡)하여 재판받도록 보장할 의무

를 진다.21) 전쟁범죄는 정의상 무력투쟁과의 연결이 필요하지만 노예,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학살과 고문의 금지는 모든 무력충돌 , 국내분규( int erna l s t r i fe )와 평화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A . 인도에 반한 범죄

38 . 인종 , 종족 , 종교 ,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에 근거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박해

를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22 ) 공격은 인도에 반한 범죄로 소추할 수

있다.23 ) 인도에 반한 범죄가 대개 무력충돌 상황의 경우에 기소되었지만 어떠한 무력충돌

과의 연결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24 ) 더욱이 국가와 비국가행위자 모두 인

도에 반한 죄로 기소될 수 있다.

3 9 . 정책, 계획 , 또는 설계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소추를 위해 필요

한 요건으로 여겨진다.25 )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다루기 위해 행동

19)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Crimes : J us Cog ens and Obligations E rga Om nes , in

Bassiouni and Madeline H. Morris, (eds.), A ccountability for International Crim es and

S erious Violations of F undam ental H uman R ights , 1996, p. 68.
20) Ibid., pp. 65- 66.
21) Ibid.
22) ICT FY, Tadic case, sect . VI.D.2.ii.a를 보라.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의 1심 재판부

(T rial Chamber )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또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가 민간

인집단(civilian p̀opulation ' )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된다는 것은 이제 잘 확립되

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나 고립되거나 무작위적인 행위를 배제하기에 충분하다 고 언급

하였다.
23)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헌장 제6조 c항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전쟁 전 또는 전쟁중에

모든 민간인에 대해 저질러진 살인, 인종 말살, 노예화, 추방, 그리고 다른 비인간적 행위, 또

는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국내법 위반이 되는가를 묻지 않고 이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

느 범죄의 실행중에 또는 범죄와 관련한 정치, 인종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라고 정의

한다. T he Fin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Expert s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80 (1994) (S/ 1994/ 674), para . 83도 참조.
24) ICT FY, Tadic case, Appeals Chamber Decision on Jurisdiction of 2 October 1995, para.

141(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국제무력충돌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습법

규칙이라고 판시한다).
25) T heodor Meron ,"Rape a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 m 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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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지 못한 것은 정책, 계획 또는 설계의 필요 요건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 수 있다.

4 0 . 성노예와 성폭력이 전술로 쓰여지는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보

다 효과적으로 곧바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gende r )은 반인도적 범죄에서 박해(pe rsecut ion)

사유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어느 집단을 ,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

성의 어떤 측면이 공식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규범들의 보호

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정의(正義)의 근본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26 ) 그러므로 현

행 박해 금지사유의 목록은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목표집

단의 정체성과 함께 성도 인도에 반한 범죄에 의해 보호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4 1 .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헌장(뉘른베르크 헌장) , (독일 점령

지역에 설치된: 역주) 통제이사회(Cont ro l Counc i l ) 법률 제10호, 극동 국제군사법원 헌장

(도쿄 헌장)27 )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의 전통적인 정의상 비인간적 행위 ( inhumane ac t s )

의 일반적 금지에 들어간다.28) 불행하게도 성폭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반인도적

범죄로 거의 소추되지 않았다.

4 2 . 보다 최근의 입법에서는 비인간적 행위를 금지하는 잔여 규정에 의존하기보다 강간은

(반인도적 범죄는 어떠한 무력충돌과의 연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잘 확립되어있

지만) 국내 또는 국제무력충돌의 과정에서 모든 민간인들에 대해 범해진 경우 인도에 반하

는 범죄로 명시적으로 열거된다. 특히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발생한 국제범죄를 소

추하기 위해 1993년과 1994년에 설치된 두 임시 국제형사법원의 규정들은 강간을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 속에 별개의 구성 범죄로 별도로 나열한다. 더욱이 두 법원은 성폭력을 근거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4 3 . 강간을 포함한 심각한 성폭력의 단일한 사건은 검사가 그러한 단일 위반을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증명하는 훨씬 규모가 큰 일련의 기본적 인권이나 인도

법 위반과 연결하는 경우 반인도적 범죄로 소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4 . 노예범죄는 오랫동안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전쟁

범죄자의 국내소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뉘른베르크 헌장과 통제위원회 법률 제10호는

모두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조항 아래 노예화(ens lavement )를 열거하였다. 도쿄 헌장 제5

조도 비슷하게 노예화와 민간인에 대한 다른 비인간적 행위들을 반인도적 범죄로 열거하였

다. 좀더 최근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입법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 규정 제5

조29)와 르완다 국제법원 규정 제3조30 )를 포함한다. 두 조항 모두 노예화를 인도에 반한 죄

J ournal of International Law , vol. 87, 1993, p. 428.
26) M. Cherif Bassiouni, Crim es agains t H umanity in I nternational Crim inal Law (Dordrecht ,

Boston : M. Nijhoff, 1992), p. 251.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목표 집단이 그 유사성

이 무엇이건 (인도에 반한 범죄가 주는 보호의 근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

다. 차별의 요소는 범죄의 집단성을 증거하고 그 범위에 있어 사람들이 차별받는 집단에 포함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양(量)이나 수에 대한 기준도 있어서는 안 된다.
27)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 ribunal, Nürnberg, art . 6 (c);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 ribunal for the Far East , art . 5 (c); Allied Control Council Law No.

10, Punishment of Persons Guilty of War Crimes again st Peace and against Humanity, art .

1 (c).
28) Ibid. Commission of Expert s Report (S/ 1994/ 674), para. 107도 참조.
29)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 (1993), annex .
30)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55 (1994), ann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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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범죄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4 5 .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은 최근에 어느 세르비아계의 정예 준(準)군사조직의 구

성원과 지도관에게 Foca마을에서의 강간과 노예행위를 이유로 인도에 반한 죄의 책임을 물

으면서 노예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하는 공소장을 발부하였다.3 1) 피고들은 9명의 여

성을 민간아파트에 감금하여 정기적으로 성폭행하고 집안팎의 일을 강요한 것으로 기소되었

다. 공소장에 따르면 4명의 여자들은 결국 다른 군인들에게 팔려갔다고 한다. 이 여자들을

끝없이 성폭행하면서 구금하고 육체노동을 강요한 방식은 명확히 노예행위를 이유로 하여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한 것을 정당하게 한다. 더욱이 몇몇 여성들을 사기 위해 돈을 준 것

은 범죄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단지 세르비아 준군사조직 군인들이 이 여자

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르는 권한을 행사한 정도를 나타낼 뿐임을 주목해야 한다.

B . 노예행위

4 6 . 노예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나 전쟁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과 동시에 노예범죄의 기소는

독자적 근거에서 전쟁시나 평화시에 국가행위자나 사적 개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노예행위와 노예와 유사한 관행의 금지는 국제관습법의 강제규범 또는 강행법규의 지위에

처음으로 다다른 여러 금지 중의 하나이다.32) 이러한 기본적 인권규범의 진보는 19세기에

시작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이미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에 관한 국제적 금지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33 )

4 7 . 노예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은 부분적으로는 해적처럼 노예무역상들이 역사적으로

공해(公海)에서 활동했고 어느 한 국가의 주권적 지배나 관할권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관할권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국제공동체는 범죄의

장소 , 국가 관여의 수준 또는 어느 국가의 법 또는 관행이 그 행위를 제재했을지 모를 정도

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그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개인형사책임을 지울 필요를 인

정하였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오늘날 노예행위의 금지는 노예제나 또는 노예무역과 관련되

는 어떤 경우에나 모든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 대하여 진정한 보편적 관할권을 허용한

다. 이러한 지위는 무력충돌중에 자행된 성노예의 개별적인 사건을 소추하는 데 특히 유용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의 소추에 있어 국가 관여의 존재 또는 묵인, 유린행위의

광범하거나 체계적인 유형의 존재, 또는 범죄와 무력충돌과의 연결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1) F oca Indictment , sup ra note 15 , Counts 56, 57, 61 and 62, paras. 12.2, 12.5.
32) B arcelona Traction, L ight and P ower Co., L td. (B elg ium v. Spain), J udg em ent of 5

F ebruary 1970: I .C.J . R ep orts 1970, p . 32.
33) John P. Humphrey , T 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 s in the Middle T wentieth

Century , reprinted in Richard B. Lillich, I nternational H uman R ights : P roblem s of Law,

P olicy , and P ractice (2nd ed.) (Boston, T oronto: Little Brown & Co., 1991), p. 1. 1885년에

이르러 중앙 아프리카에 관한 베를린 회의의 일반의정서(General Act )는 노예를 거래하는 것

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금지된다고 확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889년 브뤼셀 회의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선을 수색, 포획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적

으로 부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진압조치에 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일은 국제연맹과 국제

연합에서 모두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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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집단학살

4 8 . 그 자체로 그리고 인도에 반한 범죄로서 집단학살(genoc ide )의 금지는 명백히 강행규

범의 지위에 올랐다.34 ) 특정한 상황에서는 강간, 성노예나 다른 성폭력행위들은 또한 집단

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집단학살협약) 제2조에 정의한 대로 집단학살 범죄의 구

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집단학살죄의 주요 요건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보호되는 집

단, 즉 민족 , 종족 , 인종 혹은 종교 집단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범인의 특정한 의도이

다. 집단학살협약상 성은 보호집단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여성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보호집단을 목표로 하는 것은 집단학살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4 9 . 검사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전체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

다. 어느 보호받는 집단의 실질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일부 또는 한 국가의 한정된 영역 내

에서 보호집단의 존재를 파괴하려는 의도는 집단학살로 기소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더욱이 국경선이 충돌 기간 동안 유동적일 것이므로 집단학살의 거의 모든 지역화된 작전은

전체로서의 집단의 완전 또는 궁극적인 말살을 강조하기 쉽고 종종 이러한 절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는 국가적 작전에 연결될 것은 분명하다.

5 0 . 집단학살에 필요한 고의는 범인의 행동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안에서 벌어진 충돌 중에 인도법 위반을 검토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80호( 1992년)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위원회는 몇몇 집단학살의 경우

피고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작위

나 부작위의 (고의의 입증과 관련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35 )

5 1 .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과 르완다 국제법원의 검찰청은 성폭력과 강간에 대하여

집단학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소를 하였다. 이러한 기소는 같은 명령계통에 있는 상급관

리는 물론 실제 행위를 저질렀다고 피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5 2 . 소추에 고의가 필요 요건이기 때문에, 단일한 강간 행위조차도 그 행위가 목표집단의

파괴를 가져오도록 계획된 모든 일련의 행위들과 관련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집단학살죄로

소추할 근거가 될 수 있다.36 ) 덧붙여 집단학살범죄의 성립을 위해 무력충돌 또는 국가 행

위와 연관될 필요가 없다.

D . 고문

5 3 . 고문의 금지 역시 어떤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될 수 없는 강행법규범이 되었다. 관습규

범에 의해 금지된 고문의 범죄 성립에는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아픔이나 고통을 고의적으

로 가하는 것과 이것이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연결될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 기

술된 거의 모든 사례에서 무력충돌 동안의 강간과 심각한 성폭력은 또한 고문으로 기소할

34) A dvisory Op inion of the I nternational Court of J us tice on R es 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 revention and P unishm ent of the Crim e of Genocide, I .C.J . R ep orts 1951, p. 15.
35) Commission of Experts Report (S/ 1994/ 674), para. 313.
36) Yoram Dinstein,"International Criminal Law ", I srael Y earbook on H uman R ights , vol. 5,

1975, reprinted in Henry J . Steiner and Philip Alston, International H uman R ights in

Contex t, Law, P olitics, M orals (Oxford: Clarendon Press, 1996), pp. 1025, 1028("한 개인의

살해는 그 피해자가 소속한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꾸며진 일련의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

우 집단학살로 분류될 수 있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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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7) 더욱이 유럽인권법원 , 미주인권위원회와 수많은 국내법원 역시 구금상태에서의

강간(cus t od ia l rape )행위는 고문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54 .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협약) 제1조는 고문을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

사·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

으로 ,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로 정의한다.

5 5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육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인 해악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 를 비

롯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행해진 폭력은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성의 능

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38) 따라서 많은 경우에 고

문협약상 고문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차별 항목은 강간이나 성폭력을 고문으로 소추하기 위

한 부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E . 전쟁범죄

56 . 국제범죄의 한 범주로서의 전쟁범죄는 전쟁법규( t he laws and cus t oms of wa r ) 위반뿐

만 아니라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다른 위반행위, 1907년 헤이그규정과 규

칙 위반을 포함한다. 성노예와 성폭력 행위는 특정한 경우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노예행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과 고문과 달리 전쟁범죄는 정의상 무력충돌과의 연관이 요구되고

민간인과 전투원들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인도법의 보호가 국제적 성격을 띤 무력충돌 시기

동안 부여된다. 그러나 강행법규범의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그 성질이나 적대행위의 수

준에 관계없이 모든 무력충돌 시기 동안 금지된다.

1 . 국제 무력충돌중의 전쟁범죄

5 7 .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조항은 국제관습법상의 지위를 얻었고39 ) 제네바협약의 많은

중대한 위반조항과 다른 조항들 역시 강행법규의 지위를 획득했다.40) [제네바협약의]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재판소에 기소되어야 한다 고 인정하는 것

37)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t its forty - second session (E/ CN.4/ 1985/ 15, para. 119); International Human Right s

Law Group, Tok en Ges tures : W om en 's H uman R ights and UN R ep orting , 1993, pp. 6- 11.
38)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 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eleventh session , 1992), para. 6.
39) M ilitary and Param ilitary A ctiv ities in and agains t N icarag ua (N icarag ua v. United

S tates), J udgm ent of 27 J une 1986, I .C.J . R ep orts 1986, p. 114 (국제관습법을 선언하는 제

네바협약의 공통 제3조에 규정된 규칙들은 인도의 기초적 고려사항(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을 대변한다고 판시).
40)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 s thirty - second session,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 ssembly, T hirty - fifth Session, Suplement No. 10

(A/ 32/ 1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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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요하다.4 1) 중대한 위반조항이 절차적 측면과 함께 국제무력충돌에 국제관습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한 이 의무는 협약 당사자가 아닌 나라에도 적용된다.

58 .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

되었을 때42 )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43 )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강간은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네바 제4협약 제147조의

중대한 위반규정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점을 주목했다.44) 게다가 강간은 고문 또는 비인

간적 처우에 관한 중대한 위반규정에 의해 금지된다.45 )

5 9 . 강간은 또한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매음 또는 기타 모

든 형태의 외설 행위( indecent assau l t )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는 제네바 제4 협

약 제27조과 부녀자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특히, 강강, 강제매음 및 기타 모든 형

태의 저열한 폭행( indecent assau l t )으로부터 보호된다 고 규정하는 제1추가의정서 제76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6 0 . 제네바협약에서 강간을 다루는 규정에 더하여 명백히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은 것으

로 여겨지는 육전(陸戰)의 법과 관습에 관한 1907년 헤이그 제4협약( t he 1907 Hague

Convent ion No. IV conce rn ing t he Laws and Cus t oms of Wa r on Land)은46) 그 부속규정 제

46조에서 가족의 명예와 권리 의 보호를 보장하며 이는 강간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한다. 그러나 폭력행위라기보다는 명예의 침해로서의 강간 개념은 범죄의 폭력성을 불

분명하게 하고 , 그 초점을 강간을 하고 인격을 훼손하며 상처를 입히려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온당치 못하게 옮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헤이그규정

41)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제49조;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4협약), 제146조.
42) 일반적으로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조항은 보호인 (protected persons)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진다. 제네바 제4협약 제4조는 보호받는 사람들을 무력충돌 또는 점령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시점에 그 형식의 여하에 관계 없이 충돌 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권한 내에 있는

자로서 동 충돌 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국민이 아닌 자 로 정의한다. 중대한 위반조항은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약당사국이 연루된 국제무력충돌 기간 동안 적용될 의도를 가진다. 협

약에 공통한 제3조와 협약의 제2추가의정서는 비국제적 성질의 충돌에 훨씬 제한된 보호를

제공한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 상소부(Appeals Chamber )는 (T adic사건에서) 관습

국제법으로서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규정은 국제 무력충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결정을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고 비판하였다. T heodor Meron,

"T he continuing role of custom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 m erican J ournal of International Law , vol. 90, p. 243.
43) 단일한 강간행위도 전쟁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Commission of Expert s Report

(S/ 1994/ 674), para. 105 and Rape and Sexual Assault (S/ 1994/ 674/ Add.2) (vol. I), annex II,

para. 16.
44)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ide- Mémoire, 3 December 1992. 또한 Meron,

s up ra note 25, p. 26 참조.
45) Ibid. 또 Amnesty International, B osnia and H erz eg ovina: R ap e and S ex ual A bus es by

A rm ed F orces , 1993 참조.
46) 1907년의 제4 헤이그규약에 부속된 규칙은 적어도 1939년에는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Judgement of the Nürnberg T ribunal, in A m erican J ournal of

I nternational Law , vol. 4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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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는 성에 관해 중립적이고 무력충돌시기에 행해진 성폭력의 남녀 피해자 모두에게 적

용된다.

6 1 .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은 대전중의 몇몇 교전국들이 협약당사국이 아니었으므로 헤

이그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물리치면서 헤이그규칙상의 금지는 모든 문명

국가들에 의해 승인되었고, [뉘른베르크] 헌장 제6조 (b)에 언급된 전쟁법규의 선언으로 간

주되었다 고 판시하였다.47 )

6 2 . 제2차대전 후 바타비아에 있던 네덜란드 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35명의 네델란드

여성과 소녀들을 위안소 에서 노예로 만드는 데 참가한 일본군 피고들을 강간을 포함한 행

위 , 매춘강요, 강제매춘을 위한 여성과 소녀들의 유괴와 포로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전범

으로서 유죄로 판결하였다.48 ) 좀더 현대적인 정황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 유고슬라

비아 국제형사법원과 르완다 국제법원은 성폭력을 이유로 전쟁범죄로 책임을 묻는 수많은

공소장을 발부했다.

6 3 . 노예화는 뉘른베르크 헌장과 뉘른베르크 법원의 판결로 증명되듯이 오래 전부터 전쟁

범죄로 인정되었다. 1945년 뉘른베르크 헌장은 노예노동 을 위한 민간인의 국외추방을 제6

조 (b)에서 전쟁범죄로 열거하였고 이 조항 하의 대부분의 노예노동 기소는 1907년 헤이그

규정에 담긴 예전의 금지조항을 언급하였다.49 )

64 . 1949년 제네바협약은 또한 협약의 중대한 위반규정으로 성노예를 포함한 노예제를 금

지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50 ) 비록 강간, 강제매춘 , 성적 학대(sexua l abuse )와

같이 노예행위도 제네바 제4협약 제147조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나로 명시되진 않았지

만,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147조 해석에 근거하여 비인도적 대우 ( inhuman t rea t ment )는

그러한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5 1) 더욱이 강간, 강제매춘과 성적

47) Ibid.
48) U. Dolgopol and S . Paranjape, Comf ort W om en: A n Unf inished Ordeal,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 s, 1993, pp. 135- 36.
49) 대부분의 뉘른베르크 노예노동 사건들은 민간인에게 요청된 강제노동의 유형에 관한 제52조

와 함께 가족명예에 관한 헤이그협약규칙 제46조 위반을 주장하였다. Bassiouni, s up ra note

14도 보라.
50) 중요하게는 제네바 제4협약의 제27조와 제147조는 노예행위와 노예와 같은 관행의 특정한

측면을 직접 다루고 있다. 노예행위와 관련 범죄는 포로의 노동, 특히 건강에 해롭고 위험하거

나 굴욕적인 성격의 노동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제49- 57

조에서 다루어진다. 더욱이 제네바 제3협약 제130조는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 (정부 번역문. 이 번역

은 원문 "wilful killing , torture or inhuman treatment , including biological experiment s,

wilfu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to body or health"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하는 고문 또는 비인도적 대우, 고의적으로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

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행위 로 고쳐야 한다. 역자)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네바 제3

협약 제49- 57조의 금지규정들을 제130조와 함께 해석하면 다양한 형태의 노예행위는 중대한

위반에 포함된다, Bassiouni, sup ra note 14, pp. 510- 512.
51) Jean S. Pictet , et al. (eds .), Com m entary on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 ug us t 1949:

Geneva Convention R elative to the P rotection of Civilian P ersons in T im e of War

(Genev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58) p. 598 (제14조의 주석); Meron,

s up ra note 25; Anne T ierney Goldstein, R ecogniz ing F orced Imp regnation as a War

Crim e Under International Law , 1993, pp.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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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위한 노예행위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성적 학대는 또한 고문 , 비인도적 대우 ,

고의적으로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것 (wi l fu l ly caus ing great

s uf fe r ing or se r ious inj ury t o body or hea l t h)과 민간인을 불법으로 추방, 이송 또는

구금하는 것 -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명문으로 중대한 위반에 포함된다 - 을 금지하는 규

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6 5 . 노예행위를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경우 없어서는 안될 소유 또는 지배의 표식을 증명하

는 데 필요한 요소는 전쟁에 특유한 강제상황에 의해 충족된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

에 반하여 제네바협약 또는 전쟁법규가 허용하는 강제노무가 아닌 다른 역무를 제공하기 위

해 전쟁지역에 들어간 경우에 그러하다. 더욱이 강간은 인도법상 결코 허용되지 않기 때문

에 성적 성질의 강제된 서비스 는 언제나 인도법의 폭력적 위반을 구성한다.

6 6 . 최근에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의 검찰청은 보스니아 세르브 군인을 강제노동을

시키고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9명의 여성을 구금한 혐의로 노예범죄로 기소하였다.52) 기소

장은 이 여성들은 구금된 가정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나 - 이들은 심지어 집열쇠까

지 가지고 있었다 - 모두 세르비아계인 군인과 민간인들에 둘러싸여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망갈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53 )

2 . 국제적 성질을 띠지 않는 무력충돌중의 전쟁범죄

6 7 . 전세계를 통틀어 현대 무력충돌의 대다수는 그 성격이 비국제적 또는 국내적이다.54)

국내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성폭행에 관한 최근의 사례들은 아이티에서 아리스티드 대통

령 정부에 대한 군사 쿠데타 후에 자행된 성폭행, 페루에서 정부군과 빛나는 길 (Sh in ing

Pa t h) 반란군 사이에 벌어진 15년간의 충돌 동안 있었던 성폭행과, 알제리, 미얀마, 우간다

와 남수단에서 계속되는 교전 동안의 성폭행에 관한 수많은 보도를 포함한다. 알제리에서는

사로잡힌 여성들과 소녀들을 강간하고 , 성적으로 학대하고 종종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결

과를 가져온 강제, 임시 결혼 을 위해 여성과 소녀들을 납치했음을 보도들은 시사한다. 우

간다에서는 신의 저항군 (Lord ' s Res is t ance Army)들이 어린이를 병사와 노동자로 부리기

위해 유괴하고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성노예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성노예와 성폭행의 잔혹한 사례들은 국제적 성격이 아닌 충돌 동안에도 민간인과 전투원을

보호할 필요를 보여준다.

6 8 . 적어도 1907년 이래 헤이그 제4협약 전문의 마르텐즈(Ma r t ens )조항의 채택으로 국제공

동체는 인도법조약 규정이 다루고 있지 않은 충돌이나 상황에서조차 전투원과 민간인 모두

문명인(c iv i l ized peop les ) 사이에 확립된 관행(usages ) , 인도의 법칙( laws of humani t y)

과 공공양심의 명령( t he d ic t a t es of t he pub l ic consc ience )에서 나온 국제법원칙의 보호

와 지배를 계속 받는다(역자 번역) . " 특히 국제관습법을 구성하는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52) Foca Indictment , s up ra note 31.
53) Ibid., para . 10.2.
54) 이 보고서는 현행 규범을 국내폭력(internal violence) 상황에 적용함에 존재하는 한계를 밝히

고 개선하려는 오늘날의 노력을 인정했다. 인권위원회 결의 제1997/ 21호에 따라 제출된 사무

총장의 분석 보고서는 최소한의 인도적 기준에 대한 틀을 세우려 하고 인권법의 한계와 결점

을 다음 세 가지 넓은 범주아래 분류한다: (1) 적용배제에 대한 우려; (2) 인권기준아래에서

무력집단의 책임에 관한 문제와 (3) 국제폭력(international violence)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적

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인권기준의 특정성의 부족(E/ W .4/ 1998/ 87,par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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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없었으면 제네바협약이 적용되지 않았을 국내충돌의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여 어

떠한 충돌에서나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해야 하는 보호원칙들을 제시한다. 공통 제3조의 규

정은 국내충돌의 경우 국가와 비국가행위자 모두의 행동을 규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최소

한의 인도적 기준이라는 주제에 관한 사무총장의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마르텐즈

조항과 공통 제3조에 담긴 기본적인 보호사항들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

다 (E/ CN.4/ 1998/ 87 , pa ras . 74 , 85) .

6 9 . 헤이그 제4협약 제27조와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국내 또는 국제 무력충돌 동안 국

가와 비국가행위자가 저지른 성폭력과 강간행위를 관습국제법의 문제로서 명백히 금지한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의 상소부는 최근에 헤이그협약의 모든 규정뿐만 아니라 공통

제3조가 모든 국내적 무력충돌은 물론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관습법으로서 넓게 적용

된다고 판단하면서 이 입장을 확인했다.55 ) 이 입장은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공통 제3조에

담긴 금지사항은 모든 무력충돌의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인도의 기초적 고려사

항 (e lement ary cons ide rat ions of humani t y)을 구성한다고 판시한 중요한 판결에서도 지지

되었다.56 )

7 0 . 공통 제3조의 넓은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공통 제3조를 국내 충돌에 적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의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간

의 우려가 있었다. 제네바협약의 문맥으로 보아 국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은 무력투쟁의

경우 주어져야 하는 보호를 열거하는 공통 제3조와 공통 제3조를 발전시키고 보충하는 제

2추가의정서 모두 국내충돌중에 행하여진 성폭력과 강간행위에 적용된다는 것은 의심할 나

위가 없다.57) 그러나 문제는 제네바협약이 공통 제3조 규정을 적용시키는 데 필요한 충돌

또는 국내분규( int erna l s t r i fe )의 수준을 대체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58)

7 1 .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몇몇 주석서와 다른 주석서들은 공통 제3조를 발동하기 위해 도달

되어야 하는 필요한 폭력의 정도( t he t hresho ld of v io lence )는 매우 상당해야

(s ubs t ant ia l )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제한적인 견해에 따르면 공통 제3조의 적용은 국제

무력충돌과 성질상 실질적으로 비슷한 양측의 군대가 전투를 하는 무력충돌을 요청한

다.59) 제2추가의정서에 담긴 공통 제3조의 취급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제2추가의정

서는 무력충돌에 해당하지 않는 "폭동( r iot s ) ,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행위와 같은 내부혼란 및 긴장( int e rna l d is t urbances and t ens ions )의 상황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제1조 2항) .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한적인 견해에 의하면 많은 국내 충돌에

서 흔히 나타나는 분규(s t r i fe )의 정도는 특정 충돌의 경우에 공통 제3조 또는 제2추가의정

55) ICFT Y, Tadic case, Appeals Chamber decision, paras. 84, 89.
56) Nicaragua v . United States, s up ra note 39, p. 14.
57) 제2 추가의정서, 제4조 2항 마호( 개인의 존엄에 대한 침해 특히 모독적 비하행위, 강간,

강제매춘 및 모든 형태의 비열한 폭행 을 금지함). (원문은 outrages upon per sonal

dignity , in particular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 rape, enforced prostitution

and any form of indecent assault 이다. 제1 추가의정서 제75조 2항 나호는 강간을 제외

하면 같은 문언(文言)인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outrages),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

적인 취급, 강제매음 및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 이라고 한다. 역자).
58) T heodor Meron , H uman R ights in I nternal S trif e: Their International P rotection

(Cambridge, Grotius Publ., 1987), pp. 44- 50.
59) Pictet , s up ra note 51,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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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직접적인 적용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7 2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공통 제3조의 적용이 언제나 넓게 확대될 것을

의도하였고60 ) 공통 제3조에 담긴 현행 인도법기준은 모든 충돌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국제공동체는 공통 제3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국내 충돌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똑같은 효력을 가진 새로운 인도적 기준이 나오지 않는 한 국제공동

체는 공통 제3조가 모든 충돌에서 모든 국가와 비국가 무장집단에 적용됨과 공통 제3조에

실제 규정된 광범위한 보호사항 모두를 넓게 이해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7 3 . 국내 무력충돌에 적용될 수 있는 인도적 기준에 덧붙여 모든 경우에 무력충돌의 정도

와 상관 없이, 또는 무력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조차 성폭력은 현행 법규범상 노예

행위 ,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학살 또는 고문으로도 소추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

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범죄는 모든 이용 가능한 재판소( j ur isd ic t ion)에서 소추될 수 있으

므로 , 범죄가 저질러진 국가에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func t ion ing) 사법법정이 없다

고 해서 그 자체로 국제공동체가 잘 기능하고 있는 다른 국내 또는 국제법정에서 그러한 위

반을 한 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Ⅳ . 개인책임의 추궁

74 . 역사는 넓은 범위의 행위자들이 무력충돌중의 국제범죄 수행을 돕고 있음을 보여주고 ,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를 비난하는 것이 국제범죄의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

을 가르쳐준다. 이 보고서는 책임의 소재를 방지, 억제와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곳에 두기 위해 잔혹한 국제범죄, 특히 대량으로 희생자를 내는 범죄에 대한 책임에는

여러 가지의 서로 중첩되고 맞물린 범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7 5 . 국제범죄에 대한 가장 명확한 범주의 책임은 노예행위 ,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 전

쟁범죄 또는 고문을 구성하는 무력충돌중의 성노예 또는 성폭력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책임은 특정한 의도와 같은 필요한 고의(mens rea )를 비

롯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함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미수 또는 범죄실행의 음모 , 범죄실

행의 선동 , 청부, 방조 또는 교사와 같은 국제범죄의 관련 형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중요하게는 범인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위했다는 것은 형벌 감경에 있어서 고려

될 수 있을지언정 범죄에 대한 항변(de fense )이 될 수 없다.6 1)

76 . 명령책임의 법리에 따라 지휘관, 상급자와 기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하가 저지

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부하에게 성노예 또는 성폭력행위를 저지르도록 명령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질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지휘관 또는 다른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

죄, 노예행위, 집단학살 또는 고문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구성하는 국제범죄의 실행에 전적

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62 ) 명령책임의 법원칙은 다른 모든 국제형법의 심각한 위반의 경

60) Ibid. (제3조는 단지 모든 문명국가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이미 인정되고 당해 국가들의 국내

법에 체현(embody)된 특정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 하므로 제3조의 적용범위는 가능한 한

넓어야 한다고 지적).
61) ICT FY Statute, art . 7; IT R Statute, art . 6.
62) Commission of Experts Report (S/ 1994/ 674), para.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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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마찬가지로 강간과 성폭력행위와 관련된다. 예컨대 구 유고슬라비아의 전쟁 당사자들

이 저지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의 인도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임무를 가진 유엔

의 한 전문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결론내렸다: 인종청소 (e t hn ic c leans ing) ,

성폭행과 강간의 실행이 몇몇 당사자들에 의해 아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정책의 산물이라

고 확실하게 여겨질 정도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막지 못하고 일관되게 이 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소추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부작위에 의한 정책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러한 결론의 결과는 명령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63 )

7 7 . 명령체계(command h ie rarchy)의 형식 또는 조직의 정도는 명령의 전달과 하급자의 감

독을 위한 약간의 명령계통이 있는 한 적절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명령책임이라는

개념은 군사 또는 준군사적 구조에 제한되지 않고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

정치지도자, 정부관리와 민간인당국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78 . 예를 들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의 검찰청은, 해당지역의 경찰서장이 성폭행

행위를 저지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려 했거나 그리 했음을 알았거나 알 근거가 있었

고 , 그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경찰서장을 처벌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 를 취하지 않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위

민간인 관리를 기소하였다.64 ) 이 민간인 관리에게는 강간행위와 남성 성폭행을 비롯한 다

른 형태의 성폭행에 대한 인도에 반한 범죄를 비롯한 경찰서장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이 물어졌다.65 )

7 9 . 그러므로 명령책임의 법원칙은 결정을 내리고 , 정책을 입안하고 , 국제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현장에 지침을 주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위직의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적용된다. 지휘관, 상급자 또는 다른 당국자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이라는 기준에 묶어두는 것은 이 수준에서의 책임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성노예 또는 성폭력행위가 광범하거나 널리 알려질 정도로 자행되는 경우 이러한 피고인들

은 그러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추

정할 수 있다. 성폭력행위의 실행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은 말할 것도 없이 정

범(正犯)으로서의 직접 책임 또는 범죄 실행을 방조하고 교사한 책임을 진다.

8 0 . 명령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조항과 모든 교전자

(be l l ige rent s )가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諸)협약

및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을 억제하며 기타 모든 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하는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1항에도 반영되어 있다. 명령책임의 법리에서

이 의무가 가지는 결정적인 중요성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강조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전쟁

당사자들이 이러한 침해를 진압하는 데 실패한 것이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성노예와 성

폭력행위에 대한 불처벌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데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8 1 . 또 다른 범주의 법적 책임은 참혹한 국제범죄의 실행을 선동 , 고무 또는 사주한 사람

들에게 적용된다. 이 범주의 범죄자에는 인종 , 종족, 종교 , 성 또는 기타 상투적인 고정관

념을 그러한 정형(s t e reot ype )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폭력을 가하도록 계산되거나 불러일으

킬 수 있는 방법으로 퍼트리는 선동가와 같이 그러한 범죄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63) Ibid., para . 313.
64) ICT FY, Miljkovic Indictment , paras. 31, 33, 34.
6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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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투치족(Tut s i ) 여성

에 대한 인종적·성적 고정관념을 신문과 라디오에 내보낸 것이 르완다에서의 집단학살과

이 집단학살 과정중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성폭력의 자행을 부추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책

임이 있다고 비난하였다.66)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강간이나 다른 성폭력 피해

자들의 많은 진술 속에서 범행자들이 폭행의 전과정에 걸쳐 피해여성에 대하여 종족과 관련

된 성적 견해를 밝혔음이 드러나는 것은 놀랍지 않다.67)

8 2 . 비록 거의 처벌되지 않았지만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범죄 또는 집단학살과 같은 국제

범죄의 선동에 대한 선동가들의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집단학살의

선전과 선동(propaganda and inc i t ement )은 뉘른베르크법정에서 있은 적어도 두 건의 재판

에서 문제되었다. 한 사건에서 어느 나치 출판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반유태주의 잡지를 통

해 유태인에 대한 증오와 말살을 부추긴 혐의로 인도에 반한 범죄로 처벌되었다.68) 특정한

의도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역자: 미필적 고의 또는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무시

( reck less d is rega rd)에 관한 기준은 이같은 상황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8 3 . 또 다른 범주의 개인책임은 관료조직이나 정치과정에서 특정한 행위나 기능을 수행하

여 노예행위 ,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학살, 고문과 전쟁범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

써 국제범죄의 공범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종종 민간인이고 흔히

주어진 명령계통 밖에 있다. 이들의 역할과 지위는 아주 세분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실제 비행(非行)에 대한 인식은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종의 합리적 조사

( reasonab le inqu i ry)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중 프랑스

비시정부의 고위관리였던 모리스 파퐁(Maur ice Papon)은 최근 프랑스법원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69 ) 그는 유태인 대학살( t he Ho locaus t )에서의 역할,

특히 강제수용소로 추방된 수천명의 유태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10년형과 460만

프랑(미화 748 ,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파퐁이 받은 형벌은 정범이었

을 경우처럼 과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실

행하여 사실상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에 기여했고 따라서 공범으로 책임을 물은 것은 올바

르다.

84 . 공범의 법리로 개인책임을 묻는 것은 특히 무력충돌중에 성노예와 성폭행과 같은 국제

범죄는 종종 실행 수준에서 대개 관료 , 공무원과 다른 공직자에 의해 수행되는 잘 짜여진

정책의 결과이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Ⅴ . 전쟁범죄자를 수사하고 소추할 의무

66) Human Right s Watch, s up ra note 7, pp. 15- 19; Jamie Frederic Metzl, "Rwandan

genocide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radio jamming", A m erican J ournal of I nternational

Law , vol. 91, pp. 628- 634, 650.
67) Ibid., p. 18; Human Right s Watch, War Crim es in B osnia-H erz egovina, vol. II (1993), pp.

166- 167.
68) Metzl, s up ra note 66, p. 636 (citing Trial of the M aj or War Crim inals B efore the

I nternational M ilitary Tribunal, Nürnberg, 1947, p. 548).
69) Edith Coron, "Papon verdict condemns a collaborator and an era", The E urop ean, 6 Apri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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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 승계 정부를 포함한 국가는 노예행위 ,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죄, 고문과 특정한 전

쟁범죄를 국내법원에서 소추하거나 다른 국가 또는 적법하게 구성된 국제형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에 상관없이 재판을 위해 피고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이

보고서의 앞 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보편적 관할권을 가져오고 ,

범죄자들은 권한 있는 모든 국내 또는 국제법정에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다.

8 6 . 이 보고서에 기술된 침해행위가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한 협약당

사국들은 제네바 제4 협약 제146조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 하고 이러한 자를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원에 기

소 할 추가적인 의무를 진다. 이 의무가 오늘날 적어도 모든 국제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

관습법을 반영하는 한 이 의무는 또한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

다. 범죄인의 체포와 소추는 국제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하는 일반의무의 한 측면이고 다른

측면들은 아래 제6장에서 논할 피해자배상과 다른 형태의 구제수단을 포함한다. 국제범죄자

의 처벌의무를 이행함에 의하여 국가는 무력충돌중의 성노예와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중

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8 7 .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의 소추에는 아무런 시효(s t a t ut e of l imi t a t ion)가 없다는 것은

잘 확립되었다.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행위자의 불처벌에 관한 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루

이스 조아네(Louis Jo ine t )씨는 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시효(presc r ipt ion)는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의 경우 효력이 없다. … [그리고] 아무런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동안 시효는 모든 침해에 관하여 진행될 수 없다"(E/ CN.4/ Sub .2/ 1997/ 20/ Rev . 1, pa ra . 31) .

이 현대적인 원칙은 뉘른베르크법정 판례의 자연스러운 연장이고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의 시효 불적용에 관한 협약>( 1968년)과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에의 시효 불적

용에 관한 유럽협약>( 1974년)과 같은 특정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시효의

적용을 다루고 금지하는 국제조약에서 재확인된다. 수많은 국내법원은 사실 나치 전범들을

거의 50년 전 제2차세계대전기간 동안 자행한 국제범죄 혐의로 , 시효에 근거한 그들의 항변

주장에도 불구하고 , 계속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70 )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이유에서 중대한 침해행위로 인한 배상청구에 있어서 시효의 적용은 금지된다.

V I. 효율적 구제에 대한 권리와 배상의무

8 8 . 인권법과 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의 피해자들이 갖는 배상권에 관한 소위원회의 특별보

고관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 씨는 자신이 작성한 개정 기본원칙과 지침에서 국제법

의 중대한 침해의 모든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바로잡고 침해행위를 방지

하고 억제하여 정의를 실현하게 할 정당하고 적절한( fa i r and adequa t e ) 배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E/ CN.4/ Sub .2/ 1996/ 17 , pa ra . 7 ) . 국제법에 정의된 대로 이 보고서

전체에 걸쳐 사용될 배상( repa ra t ions )은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가 취할 것이 기대되는 , 피

해자에 대한 금전배상금의 지급 , 불법행위자의 처벌, 사과 또는 속죄, 재발하지 않을 것의

보장과 침해의 중요성에 비례한 다른 형태의 배상(sa t is fac t ion)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말

한다.71)

70) 예컨대 프랑스 법원은 1987년에 나치 전범 클라우스 바비(Klaus Barbie)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였다. International Law R eview , vol. 78,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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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 효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는 무력충돌 동안의 성노예, 강간과 다른 성폭력행위에 대

한 불처벌과 책임지지 않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명백히 필수적이고 , 이러한 만행의 피해자

의 권리는 옹호되고 보상되어야 한다.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아무런 법정이나 절차

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보상권 행사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러한 것처럼 명백하게

국제규범과 의무의 또 다른 위반을 구성한다. 예컨대 관습법을 포함한 국내법이 남자 친척

만이 권리가 침해된 여성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배상받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원칙에 어긋난다. 여성은 법적으로 남성과 평등하게 스스로 청구하고 배상받을 권리

를 가져야 한다.

9 0 . 같은 맥락에서 반 보벤 씨는 아무런 효율적 구제수단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

는 배상청구의 심리에 있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E/ CN.4/ Sub .2/ 1996/ 17 ,

pa ra . 9 ) . 반 보벤 씨는 또한 현행 국제법상 인권법과 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민사청구는 어떤 경우에나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ib id . ) . 인권법과

인도법의 중대한 침해행위의 소추와 배상에 있어 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성노예를 비롯한 중대한 침해를 받은 여성들이 종종 제때에 나서는 데에 있

어 특히 엄청난 사회적, 법적 장애에 부딪힌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

러한 장애는 정부 또는 교전단체들이 침해행위의 진상 혹은 규모를 은폐할 때 특히 더욱 심

해진다.

Ⅶ . 국내 차원의 소추

A . 국내소추의 중요성

9 1 . 불처벌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가 마련된 곳이라면 국내법원에서 인권법과 인도법 위반을 국내적으로 소추하는 것이

국제법원에서 소추하는 것보다 대개의 경우 더 낫다. 1973년에 총회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사람의 구금 , 체포 , 인도(引渡)와 처벌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원칙 이라는

제목의 결의 제3074(XXVI I I)호를 채택하고 특히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전쟁범죄 또는 인도

에 반한 죄로 재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다. 이 원칙은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성

적 성질의 폭력범죄는 국내소추가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절차적 및 증거법적 보호수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국제공동체가 승인해야 한다.

9 2 . 무력충돌중의 성노예와 성폭력행위를 국내법원에서가 아닌 국제법원에서 소추할 것인

지를 결정할 때 몇 가지 뚜렷하게 중복되는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자행된 곳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내법원에서 무력충돌 동안의 성노예와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소추하는 것은, 여성문제를 잘 인식하면서 수행되면 종종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진실을 알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를 훨씬 더 충족시킬 수 있고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국제소추 대신 선호되어야 한다(E/ CN.4/ Sub .2/ 1997/ 20/ Rev . 1, para . 16) .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 사건들은 국내법원에서 국내범죄라기보다는 국제범죄로 다루

71) Ian Brownlie, P rincip les of P ublic I nternational Law , 4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0), p.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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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하고 , 국제범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상의 범죄로 대안적인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9 3 . 어떤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잔혹성 또는 엄청난 규모 때문에 국제법정에서의 공소만이

그 범죄가 세계공동체에 가한 상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 점은 성노예와 성폭력행

위를 비롯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범죄를 대규모로 저질렀거나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고

위 정치지도자나 군지휘관에 대한 재판절차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어느 법정에서나 정당하

게 재판될 수 있는 보편적인 관심사로서 국제관습법상 강제규범의 대규모 형사위반행위는

적절하게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체의 초점이 되며, 이러한 가장 극단적인 사건의 경우 국제형

사재판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94 . 성노예나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된 사건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소추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종종 부적절하게 따라붙는 낙인을 얼마간 제거하여 이들이 전쟁 전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돕고 장래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유지되어온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한층 더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침해행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가 제 발로 나설 의지나 능력이

있을지는 자명하지 않다. 따라서 충돌이 끝난 뒤의 재판을 지역법원에서 할 것인가는 피해

자와 피고 모두가 가지는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B . 국내법과 절차에 공통된 결함

9 5 . 국제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국내사법체제의 능력(compe t ence )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항은 문제된 국내법체제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바탕에서 법원에서 법적 청구

를 제출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 관심사로 적절하게 보호하는 정도이다. 국내소

추에서 무력충돌 동안 자행된 성노예와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내범죄가 아닌 국제범

죄로 재판해야 한다. 따라서 증거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국제소송규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소송 또는 증거에 관한 몇몇 국내규칙들이 여전히 적용되는

한 국내법 또는 절차에 존재하는 성에 근거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국내법원이 여성에 대한

인권법과 인도법 위반행위를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법체제에서는 강간범죄는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로 적절히 정의되지 않는다. 다른 법체

제에서는 증거규칙들이 법원에서의 여성의 증거에 부여되는 법적 비중을 낮추어 여성에게

자행된 범죄의 적절한 소추를 필연적으로 저해하는 법적 장애가 된다. 또한 어느 법체제가

취하는 강간과 성노예를 포함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법은 무력충돌 동안 저

질러진 강간과 성노예행위에 대한 국제소추가 아닌 국내소추의 전반적인 유용성을 평가하는

데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똑같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법체제는 범

죄자에 의해 자행된 범죄의 폭력성보다 강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부도덕한 지위를 강조한

다.

96 . 국내법체제를 개관하면 전세계에 걸쳐 성에 기초한 차별이 형사법과 사법체제에 법제

화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성적이지 않은 폭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로 정

의됨에도 , 강간과 다른 유형의 성폭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범

죄로 정의된 경우 ; 남성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강간이 남자에 의해 (배

우자가 아닌) 여자에 대해 저질러지는 행위로 정의되는 경우 ; 검찰에 의한 소추를 개시하기

위하여 여성이 직접 고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법; 여성이 제출한 증거에 낮은 증거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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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거관련법; 강간과 성폭력사건의 경우 여성에게 남자로부터의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증

거관련법; 강간당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결혼한 여성은 간통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규

정하는 실체법; 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된 남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폭력에 대한 형벌규정; 여성이 판사 또는 사실확인자( fac t - f inde r )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 ; 낙태, 피임 또는 출산정보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제약하는 법규; 적절하면

서도 여성에게 특수한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이 경우 성폭력의 생존자들은 보복

공격을 받기 쉽고 이들에 대한 보호 여부는 (종종 생존자들을 수치스러운 여

자 (d ishonoured women)로 여기는) 남자친척의 마음에 달려 있다.

9 7 .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세계적으로 많은 가족법과 인적 지위에 관한 법에서도 나타

난다. 예를 들어 어떤 국내법체제에서는 여성은 남성 친척들의 법적 후견을 받으며 노동이

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보유, 처분하거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고

받을 법적 능력이 부정된다. 인도법이 가족의 명예 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은 오늘날 이러

한 여성의 법앞에서의 개인적인 권리능력(또는 인성(人性) ; pe rsonhood)을 부정하게 된 역

사적인 고리가 된다.

98 . 국내법과 절차의 이러한 결함에 비추어 이 보고서는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 국

가가 수사 또는 소추를 수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국내법이나 절차가 피해자의

재판을 할 권리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보장하

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에 들어가는 범죄의 국제소추를 요구하는

국제형사법원의 규정 초안(A/ CONF. 183/ 2/ Add . 1)을 넓게 해석할 것을 요청한다.

9 9 . 국내사법체제가 가지는 성노예나 성폭력을 비롯한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일반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는 사형이 적용될 가능성이다. 국제공동체가 사형과 다른 야만

적인 형벌의 점진적인 철폐를 약속하였으므로 사형의 적용 가능성이 포기되지 않는 경우 국

제범죄의 소추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국제법원칙과 인

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신장할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 . 국내재판에 관한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관련된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노예

나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국내소추는 국제소추보다 이러한 범죄의 수사와 장래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국제공동체가 이제 임박한

상설국제형사법원의 설립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재판절차는 국제형사법원에서

조차 매년 저질러지는 침해행위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룰 수 있을 것이므로 국내적

인 차원에서 국내법원이 무력충돌 중에 자행된 국제범죄를 효과적으로 소추를 계속하는 것

은 여전히 긴요하다.

Ⅷ . 권고

10 1 . 무력충돌시의 성폭력과 성노예행위에 현재 존재하는 불처벌의 악순환을 종식시키는

데에는 국제공동체 , 국제연합,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의 일치된 행동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

하다. 현행 법적 틀의 효율성과 이용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행동의 중요 구

성부분이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실천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102 .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 . 국가는 국제형사법을 자신의 국내법체제에 편입하는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제형사법의 국내법제화는 특정적으로 노예행위와 강간과 같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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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행위를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전쟁범죄, 고문 , 인도에 반한 죄와 집단학살을 구

성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 제복을 입은 군대에 적용되는 군사법규 , 행동준칙

과 훈련교재는 무력충돌중의 성폭력과 성노예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

는 제네바 제4협약 제146조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수

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는 예컨대 벨기에와 캐나다의 사례를 본받아, 국가와 국가권력

에 복종하지 않은 무장단체를 포함한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강행법규 위반과 성노예

와 성폭력과 같은 다른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다른 적절한 유엔기구와 협의하여, 인도법을 국내법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취해

진 조치와 , 그 나라의 영토 또는 관할권 안에 있고 다른 나라에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

반행위, 인도에 반한 죄, 노예행위 , 집단학살 또는 고문을 저지른 혐의를 가진 사람을 소추

할 수 있는 관할권이 국내법상 부여되는 정도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공개보고를 하도록 촉

진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저자가, 다양한 법체제의 검찰총장·법무부 ·검사,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과 르완다 국제법원의 검찰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청( t he

Of f ice of t he Uni t ed Na t ions High Commiss ione r for Human Right s )의 대표들과 범죄방지

와 형사사법위원회(Commiss ion on Cr ime Prevent ion and Cr imina l Jus t ice )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같은 다른 관련 유엔 프로그램·기구 ·전문가, 기타 관

련 국제 ·정부 ·비정부 기구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열어 성폭력에 대한 국제범죄를 국내

차원의 재판에서 효율적으로 소추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촉진할 것을 부

탁할 수 있다.

103 . 국내법과 절차에서 성편견의 제거 . 국가는 자신의 법체제가 모든 수준에서 국제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일치하고 국제범죄를 재판하고 성편견이 없이 사법행정을 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내법원 , 공식법률 , 관습법과 관행은 실체법규정이나 증거 혹은 절차문

제에 있어서 여성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재판할

권리를 촉진하고 , 법체계의 모든 수준과 분야에서 - 관련되는 경우 군사 또는 종교법원을

포함하여 -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효율

적 구제수단과 다양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관행을 다시 검토하

고 개정하여야 한다. 유엔의 여러 기구와 기관, 중요하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

보고관에 의해 시작된 노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재확인된 바와 같이 소

위원회는 유엔의 다른 관련기구와 프로그램과 함께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소

추하는 데에 있어서 국내법체제의 모든 수준에서 발견되는 실체 , 증거와 절차적 장애물에

관한 정보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부각시키는

출판물의 정기적인 발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04 . 피해자와 증인의 적절한 보호 . 성폭력 요소를 가진 범죄를 비롯한 국제범죄를 국제

또는 국내차원에서 소추함에 있어서 재판의 모든 단계와 그 종료 후에도 피해자와 증인을

협박, 보복과 앙갚음( repr isa ls )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된 범죄가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된 국제범죄이고 가해자가 아직 붙잡히지 않았을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보호에는 증인을 다른 곳에 정착시키는 프로그램( re loca t ion programmes )이나 증인 신원의

비밀이 요구된다. 국가 ·국제 차원의 기소와 (재판 종료 후 필요한 기간 동안을 비롯한) 소

송의 모든 단계에서 증인보호프로그램과 여성 통역자를 포함한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지원

업무를 위한 적절한 재원 ,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105 .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업무 . 사건이 수사되고 소추될 것에 덧붙여 성폭력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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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은 심리·사회 상담, 법률구조, 응급진료와 원치 않는 임신, 성병과 상해를 포함한

성폭력의 파괴적 효과에 대응하는 산부인과 보건치료와 같은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

야 한다. 강간이 인도법의 많은 규정에서 여전히 명예의 침해로 관념되는 한 강간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명예와 존엄성을 짓밟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간을 여성의 명예 라는

성편견이 있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상해의 성격을 간과하거나 수치심을 생존자에게 떠

넘기는 것을 무심코 받아들여 적절한 법적 구제와 배상의 기회를 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도 신체적, 심리적 회복의 모든 측면을 복잡하게 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성폭력의 생

존자들은 종종 사회에서 매장되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그 구성원들은 피해

자들을 더럽혀지 거나 어떤 점에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한 것으로 여겨 사회재통합

( re int egra t ion)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성폭력 생존자에 관한 파괴적 태도는 여자, 남자에

관한 저열한 고정관념을 없애야 하는 국제의무에 따라 당국이 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벌이는

캠페인을 통해 능동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국가는 무력충돌중의 성폭력(sexua l or gender

v io lence )을 통한 박해의 두려움에 근거하여 난민의 지위나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난민으

로 인정하는 권한을 확보하고, 그러한 청구를 돕기 위해 훈련받은 통역이나 법률가에의 접

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망명과 난민 결정절차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106 . 제안된 상설국제형사법원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법원규정을 시행할 책임을

맡은 여러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인권위원회 , 소위원회,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

과 르완다 국제법원의 검찰청의 관련 전문가 사이에 계속되는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이 논

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 고등판무관은 원칙들을 발전시킬 모임을 만들고 국제형사법원의

수사와 소추가 성적 측면(gende r pe rspec t ive )을 그 내용과 직원채용에 있어 완전히 통합시

킬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진행될 것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효과적인 문서작성 기술과 지역 비정부단체와 여성단체와의 공

동작업을 비롯한 성폭력 소추에 관한 지침뿐만 아니라 모든 직급에서 직원에 대한 성문제에

관한 교육(gende r t ra in ing)이 포함된다.

107 . 궁극적인 소추를 위한 기록 작성 (document a t ion) . 현지조사단과 다른 부서를 통해

일하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청은 충돌상황에서의 성폭력에 관하여 기록하고 문서화를 촉진

하는데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유엔 직원을 특정적으로 훈련하고 고등판무관

자신이 그러한 기록노력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고등판무관청이 책임을 맡

거나 조정하는 모든 감시단에 여성통역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진실을 밝

히기 위해 나선 증인과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할 장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 작성

의 모든 노력은 범죄자의 가능한 소추를 목적으로 하여 벌여야 하고 국제법정에서 그러한

소추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무력충돌 동안 자행된 성폭력

을 기록하는 데에는 국제 ·국내 차원에서 수사관, 정부기구와 비정부단체 , 인도적 구호단

체 , 건강진료 제공자, 언론인,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다시 말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피해자

와 증인의 정신적 충격을 줄여주는 사람들의 노력이 잘 조절되어야 한다. 성폭력의 기록과

수사방법은 지역 여성단체 , 인권단체, 건강진료 행위자와 같은 대안적이고 믿을 만한 출처

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것을 포함한다.

108 . 적대행위 종료시의 행동 . 적대행위가 끝났을 때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조약에 당사국

으로 하여금 국제인권조약과 원칙들을 비준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우는 인권에 관한 장

(章) 을 포함시키는 것이 점차 관행이 되고 있다.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국제범죄의 범인

의 처벌과 피해자 배상은 일반적으로 평화협상이나 협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사실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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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나 다른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노예행위 , 집단학살과 고문과

같은 범죄를 저지는 사람들은 종종 사면된다. 무력충돌 , 기타 적대행위나 국가권력의 이전

을 낳는 상황이 끝난 후에 국가는 명시적으로 평화조약에 불처벌의 순환을 끊고 무력충돌

과정에 빚어진 성노예와 강간과 같은 성폭력행위의 효율적인 수사와 구제를 보장하도록 짜

여진 규정을 담아야 한다. 덧붙여 적절한 배상과 소추를 위한 행정적 절차(schemes )가 평화

협정의 실체규정에 마련되지 않은 경우, 평화조약은 배상청구권과 다른 형식의 법적 구제에

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공동

체는 적대행위의 종료 후에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비차별적인 국내법체제를 다시 세우

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충돌중에 자행된 국제범죄, 특히 성폭력 관련 범죄의 적절

한 소추를 보장해야 한다.

109 . 효율적면서 성문제를 잘 인식한 ( ge nde r- s e ns i t iv e ) 대응의 필요 .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이 대개 남녀 구별 없이 성폭력의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범죄의

성격과 결과는 성과 특수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수사, 소추 , 배상과 무력충돌에

참가하는 사람의 훈련과 같은 모든 법적, 초법적(ext ra lega l )인 대응 속에 그러한 특수성이

녹아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성적 고려의 통합은 어떠한 성폭력이라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

을 보장한다. 여성들이 종종 성폭력의 커다란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위험은

- 비록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모든 법체제와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종족 , 인종 또는 종교적 소수민의 지위와

결부될 경우 특히 일어나기 쉽다. 동시에 무력충돌의 맥락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이지

않은 성격의 폭력으로도 고통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강간당한 여성을 예컨대 단지 강간 피해자 로 성격지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

면 이들이 견뎌야 했던 침해행위들의 전체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성에 대한 이해를 체계

적인 강간과 성노예에 대처하는 법적 틀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충돌의 모든 당사자의 의무와

법적 책임의 전 범위를 주의깊게 규정할 수 있고 적절한 방지, 수사와 피해자 배상을 포함

한 민·형사 구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IX . 맺는 말

1 10 . 마첼 여사가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살인과 고문과 같은 유린행위는 오래 전

부터 전쟁범죄로 비난받아왔으나, 강간은 불행하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부산물로 경시되

어왔다 (A/ 51/ 306 , pa ra . 91) . 그러나 무력충돌중에 자행된 성폭력을 국제범죄로 소추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태도가 발전되고 있다. 국제공동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순환을 끊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

켰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 , 르완다 국제법원 및 상설국제형사법원(의 설립과 작

업)을 정의를 위한 이러한 캠페인의 진일보로 환영하고 이 법원들이 이 점에 있어 가능한

최상의 관행을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바란다.

1 11 . 무력충돌 동안 자행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인도법, 인권법과

형사법의 국제법적 틀은 언제나 충분히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과 성노예를 명백히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보편적인 관할권을 제공한다. 국제법은 특히 무력

충돌 상황 동안의 여성의 경험과 그들이 받은 해악의 진정한 성격을 더 잘 반영해야 하고,

일관되고 성문제에 잘 대응하는(gende r- respons ive ) 관행을 통하여 앞으로 법적 틀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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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노예와 성폭력의 효과적인 소추

와 구제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의지의 부재이다.

1 12 . 성폭력에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 고문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범죄

를 구성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하는 필요한 요건이 존재하면 그러한 범죄로 고소되고 소추되

고 보상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무력충돌이나 폭력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 1) 성

폭력과 성노예를 밝혀내어 기록하고, (2 ) 그러한 유린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확보하

도록 법적 틀을 적용하고 , (3) 그러한 유린행위의 피해자가 적절한 경우 배상을 비롯한 형

사법 및 민사법상 완전한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곧바로 취하여야 한

다. 성노예와 같은 노예행위의 국제범죄는 , 그 금지가 진정한 보편적 관할권을 낳는 강행규

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력충돌중의 여성에게 자행된 잔학한 폭력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쓸모있는 근거이다.

1 13 . 노예행위 ,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 고문과 전쟁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국가행위자

이건 아니건 사건의 정황과 법정이 그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적절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이용 가능성에 따라 국제 또는 국내 차원에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어진 명령계통 안에 있는 모든 당국자에게 적용되는 명령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기

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충돌상황에서 미래의 성폭력을 막을 수 있고 보호, 집행, 억지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인도에 반한 죄, 또는 집단학살과 같은 범죄,

또는 소녀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노예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

제적 차원에서 지휘관을 소추하는 데에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죄를 실행에 옮

긴 사람들을 적절한 국제범죄로서 국내재판으로 소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덧붙

여 국제범죄의 실행을 선동 , 청부하거나 공범행위를 통해 실행에 기여한 사람들 역시 사건

에 따라 그들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14 . 우리 모두에게 창피스럽게도 전술로 쓰여진 강간과 다른 유형의 성폭력을 비롯한 남

성과 여성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대규모 침해가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체가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상황에 개입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광범위하고 잦으며

구제되지 않은 강간과 다른 유형의 성폭력행위는 이제 막 일어나는 충돌의 중요한 지표이고

이런 경고는 대량학살과 강제추방의 보도와 똑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제공동

체는 이러한 무력충돌 상황의 조기경고에 제빨리 대처해야 하고 인도적, 외교적, 예방적 간

섭은 이러한 성 또는 성에 기반한 폭력을 다루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115 . 무력충돌은 어디에서나 매일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더 심하게 한다. 폭

력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사회의 경제·사회 ·정치·문화 생활에 참여할 여성의 평등권이

보호받고 촉진되어야 한다. 여성의 완전한 평등과 참여가 없이는 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

이나 성노예를 방지하기 위해서나 전쟁에서 회복하여 사회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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